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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한 의견수렴
           

        1. 환경부에서는 습식 선별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배출시설 신고 기한

(’20.12.31 → ’21.12.31)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

일부개정령(안)을 입법예고(환경부공고제2020-936호, ’20.11.9)하였습니다.

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령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

있는 회원사는 아래 주요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12월 17일(목)까지 협회로

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5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참고로 협회에서는 규제 도입과정에서의 입법예고 미 실시 등 행정

절차법상 문제와 업계의 준비기간 부족, 지자체의 검토 지연 등으로 인해 ’20년

연내 신고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 유예기간 마련 등을 강력히 건의

하였으며, 그 결과 동 개정령(안)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주요 내용

◌ 습식선별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배출시설 신고기한 1년 연장(안 별표3 제2호다목)
-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개정(’19.5.2)으로 ’20.1.1일부터 대기오염배출시설로

분류되는 습식선별시설 등에 대한 대기오염배출시설 신고기한을 1년 연장

(현행 ’20.12.31 → 개정안 ’21.12.31)

□ 의견제출 양식

업체명 개정안 수정안 사 유



# 붙임 :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(협회 홈페이지 참조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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